
특 시 등포  유 업상생 전  전 상업보존 역 

정 등에 한 조 안

심 사 보 고 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.  2. 28.

행정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심 사 경 과 1. 

가 제출일자 년  월 일 . : 2011 2 10

나 제 출 자 영등포 청장 . : 

다 회 일자 년 월 일 회 . : 2011 2 18

라 상정일자  . : 제 회 159 영등포 의회 임시회 제 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4 (2011. 2. 24) 

제안설명의 요  2. ( 제안설명자 재정 장 안동수:  ) 

가 제안이유 . 

   ○ 『유 산업 전 이 일  개정됨에 라 자  조  위임된 2010. 11. 24. 』

규 점포  규 점포의 등  제한과 전 상업보존 역의 위  정절차 등에 

한 사항을 규정함으  유 산업의 균형 전을 해 역경제 활 화를 하고

자 함

나 주요골자    . 

   ○ 유 업상생 전협의회의 안 제 조

형유 업과 유 업 간의 상생 전에 한 사항과 유 쟁을 조정하

 위하여  이내  

   ○ 유 업상생 전협의회의 업무 안 제 조

상생 전을 촉 하  위한 사업수행 재  쟁 조정

전 상업보존 역 정  청장이 협의 청하는 사항  



   ○ 전 상업보존 역의 정 안 제 조

등포  유 산업의 전 과 역사를 보존하  위하여 특 히 필 하다고 인정

하는 경  전 시장이나 업청장이 정하는 전 상점가의 경계  거리

 미  이내의 위에 전 상업보전 역의 정 경 

   ○ 전 상업보존 역내 규  점포 등의 등   제한

안 제 조  제 조

전 상업보존 역에  규 점포등의 등 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일 수 있

 함

   ○ 조 안의 한시적 효 안  제 조

안 제 조제 호 제 호 안 제 조  안 제 조 는 유 산업 전

제 조제 항  제 항  제 조의 의 규정이 효 을 가 는 간인 

년  일  효 을 가

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  전문위원  이 헌 영3. ( )

   ○ 이 조 안은 유 산업 전 이 일 일 개정 공포되어  제

조제 항 제 항 제 조의 의제 항 제 항에 의거 조  정하  위임된 사

항을 식경제  협의를 해 마 된 시  조 안에 라 제정

   ○ 규 점포 등과 현존하는 전 시장간의 상생 전을 해 간 하여 

역경제의 건전한 전과 유 산업의 균형 전에 적을 두었음

   ○ 규 점포 에  규 점포를 경 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하는 

점포나 상호출자제한 업 단의 계열회사가 하는 점포  프랜차이 형 체

인사업의 형태  하는 점포 등 규 점포에 하여  등 제를 확 하

 전 상업보존 역 안에 는 규 점포 등의 등 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

일 수 있  하고 있음

   ○ 또한 리  역유 산업의 전 과 역사를 보존하  위하여 전 시장이나 

업청장이 정하는 전 상점가의 경계 미  이내의 위에  전 상

업보존 역으  정하거나 경할 수 있  함

   ○ 유 업상생 전협의회를 하여 형유 업과 유 업간 협의  

쟁을 조정 재  상생하고 전할 수 있는 협상의 공간을 마 하여 역실

정에 맞  유 산업 전을 함으  업형슈퍼마켓 을 둘러싼 

역 슈퍼마켓 등 상인들과 형 유 업체간 마찰과 쟁을 이고 상생협  

안을 찾  위한 자율조정 노 이 활 화 될 것으 사 됨



   ○ 시 안과 비  검 하  안 제 조 유 업상생 전협의회 위 장을 청장

에  장으  정하 고 협의회 인 을 인 이내에  인 이내  하

으 안 제 조제 호에 협의회 업무 에 쟁의 조정에 한 사항을 추가 하

으 상생 전 추 계획과 전 상업보존 역 정  경사항에 한 

시장 보고사항을 삭제하 음

   ○ 이 조 안은 시 안이 보되어 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   

체계  자 에 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  판단됨

수정안 요4. 

가 수정이유 . 

본 조 안의 내 에 상공인 에 한 을 시하고    “ ” , ○ 

생계형 자 업의 해당업종에 한  규정을 삭제함으  일  업종으  

한정되는 취약점을 수정함

나 주 골자 . 

   ○ 안 제 조 적   1 ( ) 

형유 업과 유 업의 를      “ ”

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의  하고      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호 2 6

      상공인 이란 유 산업을 위하는 자  업  상공인 을““ ” 「

위한 특 조 제 조제 호에 른 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      2 2」

말한다  하      .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호  2 8

상되는 업종을 말하  체적인 업종은  같다 를      “ .“

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 하여 를 삭제한다      “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호 를 제 호 제 호 를 제 호 2 “ 6 ” “ 7 ” , “ 7 ” “ 8 ” , 

제 호 를 제 호  한다      “ 8 ” “ 9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항  3 1

형유 업과 유 업 간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 간의  하고“ , , ” ,

형유 업과 유 업이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이  하“ , , ” ,



   ○ 안 제 조 제 항  3 2

형유 업과 유 업간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간의  하고“ , , ” ,

생계형 자 업 을 상공인 등 생계형 자 업 으  한다      “ ” “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항  6 1

형유 업과 유 업이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이  하고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항 제 호   6 2 7

생계형 자 업 을 상공인 등 생계형 자 업 으  한다      “ ” “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항 제 호  7 2 1

형유 업  유 업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의  하고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항 제 호  7 2 2

형유 업  유 업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의  한다“ , ,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항  8 1

형유 업과 유 업간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간의  하고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협의회의 업무   10 ( ) 

형유 업과 유 업간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간의  하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호  10 3

유 업에 를 유 업과 상공인에  하고      “ ” “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호  10 4

업이 를 업과 상공인이  한다      “ ” “ ” .

심사결과 수정안가결5. : 



특 시 등포  유 업상생 전  전 상업보존 역 

정 등에 한 조 안에 한 수정안

수정이유1. 

본 조 안의 내 에 상공인 에 한 을 시하고    “ ” , ○ 

생계형 자 업의 해당업종에 한  규정을 삭제함으  일  업종으  

한정되는 취약점을 수정함

주 골자2. 

   ○ 안 제 조 적   1 ( ) 

형유 업과 유 업의 를      “ ”

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의  하고      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호 2 6

      상공인 이란 유 산업을 위하는 자  업  상공인 을““ ” 「

위한 특 조 제 조제 호에 른 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      2 2」

말한다  하      .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호  2 8

상되는 업종을 말하  체적인 업종은  같다 를      “ .“

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 하여 를 삭제한다      “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호 를 제 호 제 호 를 제 호 2 “ 6 ” “ 7 ” , “ 7 ” “ 8 ” , 

제 호 를 제 호  한다      “ 8 ” “ 9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항  3 1

형유 업과 유 업 간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 간의  하고“ , , ” ,

형유 업과 유 업이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이  하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항  3 2

형유 업과 유 업간의 를      “ ”

의안

호

  

호

제안년 일             : 2011. 2.    

제  출  자 식 위                : 

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간의  하고“ , , ” ,

생계형 자 업 을 상공인 등 생계형 자 업 으  한다      “ ” “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항  6 1

형유 업과 유 업이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이  하고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항 제 호   6 2 7

생계형 자 업 을 상공인 등 생계형 자 업 으  한다      “ ” “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항 제 호  7 2 1

형유 업  유 업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의  하고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항 제 호  7 2 2

형유 업  유 업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의  한다“ , ,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항  8 1

형유 업과 유 업간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간의  하고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협의회의 업무   10 ( ) 

형유 업과 유 업간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간의  하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호  10 3

유 업에 를 유 업과 상공인에  하고      “ ” “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호  10 4

업이 를 업과 상공인이  한다      “ ” “ ” .



특 시 등포  유 업상생 전  전 상업보존 역 

정 등에 한 조 안에 한 수정안

특 시 등포  유 업상생 전  전 상업보존 역 

정 등에 한 조 안 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   ○ 안 제 조 적   1 ( ) 

형유 업과 유 업의 를      “ ”

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의  하고      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호 2 6

      상공인 이란 유 산업을 위하는 자  업  상공인 을““ ” 「

위한 특 조 제 조제 호에 른 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      2 2」

말한다  하      .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호  2 8

상되는 업종을 말하  체적인 업종은  같다 를      “ .“

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 하여 를 삭제한다      “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호 를 제 호 제 호 를 제 호 2 “ 6 ” “ 7 ” , “ 7 ” “ 8 ” , 

제 호 를 제 호  한다      “ 8 ” “ 9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항  3 1

형유 업과 유 업 간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 간의  하고“ , , ” ,

형유 업과 유 업이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이  하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항  3 2

형유 업과 유 업간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간의  하고“ , , ” ,

생계형 자 업 을 상공인 등 생계형 자 업 으  한다      “ ” “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항  6 1

형유 업과 유 업이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이  하고“ , , ” ,



   ○ 안 제 조 제 항 제 호   6 2 7

생계형 자 업 을 상공인 등 생계형 자 업 으  한다      “ ” “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항 제 호  7 2 1

형유 업  유 업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의  하고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항 제 호  7 2 2

형유 업  유 업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의  한다“ , , ” .

   ○ 안 제 조 제 항  8 1

형유 업과 유 업간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간의  하고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협의회의 업무   10 ( ) 

형유 업과 유 업간의 를      “ ”

      형유 업 유 업 상공인간의  하“ , ,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호  10 3

유 업에 를 유 업과 상공인에  하고      “ ” “ ” ,

   ○ 안 제 조 제 호  10 4

업이 를 업과 상공인이  한다      “ ” “ ” .

제 조 시행일 이 조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

제 조 유효 간 제 조제 호 제 호 제 조  제 조 는 유 산업 전

제 조제 항  규 점포  된 제 조제 항  제 항  제 조

의 의 규정이 효 을 가 는 간  효 을 가 다



수 정 안   비 

조 례 안 수 정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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